
000이 조경석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공작물 그 밖의 시설 중 공작물 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

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 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 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자료(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계단식 답의 경지정리를 위해 설치한 이 건 조경석에 대하

여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